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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stainable voluntary third-party certification for forest biomass energy utilization has become a focal point in the 

international discourse.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in major countries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o propose appropriate approaches for 

implementation. This study employed a comprehensive policy analysis and critical discourse examination to ensure objectivity. The 

research findings confirmed that voluntary third-party certification for forest biomass energy must incorporate multifaceted evaluation 

criteria, including environmental standards, supply chain considerations, socioeconomic factors, and 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 

parameters. For nations to integrate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into their institutional frameworks, they must establish standards for 

voluntary third-party certification assessment criteria while ensuring procedural legitimacy and scientific currency through expert-led 

working groups. This study recommends linking certifications to subsidy programs to enhance their effectiveness. However, it is 

essential to pursue optimized approaches across the spectrum of complexity and simplicity, recognizing the potential conflicts arising 

from varying national conditions and certification system intricacies. In conclusion, a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forest 

biomass energy should evolve into a dynamic framework that encompasses the current scientific knowledge and multi-stakeholder 

perspectives, serving as a procedural tool for evidence-base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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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림자원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이른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산림관리�환경�경제 개발�재생에너지, 그리고 사

회 문화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산

림바이오매스에너지는 안정적인 에너지 체계에 기여하며 소

규모 주택에서부터 대규모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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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까지 확장성을 토대로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표준화가 촉진

되었다.
[1] 

특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활용은 과학을 토

대로 지구적 수준에서 기후변화 명제와 연계하여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원으로 널리 인정받는다.
[2,3]

 이를 증명하듯 유

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 소속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1)[4]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

nological Advice, 이하 ‘SBSTA’)는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

한 연료적 특성으로 인하여 화석연료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

다”라고 강조했다.
[5]

 아울러 SBSTA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

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접근방법에 따라 온실가스(Greenhouse Gas, 

이하 ‘GHG’) 인벤토리 관점에서 목재 수확이 즉각 산화로 

간주되므로 에너지 부문과 중복 계산하지 아니하고 non-CO2

만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바이오매스로 대

체하여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 감소와 연결된다고 조언했

다.
[5] 

이렇듯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에 대한 탄소중립성 논

의는 국제적 수준에서 과학을 기반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

인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 바이오매스의 탄소중립적 성격을 보

완하고 재생에너지로서 지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적이

고 환경적인 수용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이른바 ‘지속가능

한 접근’2)이라는 한단계 높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4년 주요 국제기구가 채택한 공

동성명서로 대표되는데, 이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바이오

에너지는 기후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지원하면서 국제

사회의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거버넌스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한 것이 주된 

골자다.
[6]

 바이오에너지에 반대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하

여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는 “일부 반대 캠페인에서 거론되는 잘못된 표현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신뢰를 낮출 위험이 있으며, 이

1) SBSTA는 교토의정서와 및 파리협정에 관련된 과학기술 문제에 정

보와 조언을 제공하면서 IPCC와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의 정책적 지향점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4]

2)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란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배출량이 적은 

기술로 생산할 수 있으면서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에서 파생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구 온난화를 1.5°C 이하로 유지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Crucial Contribution) ─2050년 전지구 최종

에너지 소비의 18%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6]

로 인해 오히려 국제적 탄소중립 목표에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이

러한 논의는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함에 있어 과학 기반의 

탄소중립적 성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추어 ‘지속가

능성’까지 폭넓게 고려한 중장기적 시야로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라는 국제사회의 목

표에 동참하기 위한 움직임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감지된

다. 이를 부문별─실무적, 정무적, 제도적, 학술적─로 나

누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무적 차원에서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를 중심

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과 ESG (Environ-

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대응 차원에서 연

료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자 인증이 필

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8,9]

(2) 정무적 차원에서 2024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로 유입되는 인도네시아산 목재펠릿에 대한 산림파

괴 의혹과 함께 공급망 실사를 통한 지속가능성 검증

의 필요성이 강도 높게 요구되었다.
[10]

(3) 제도적 차원에서 현재 수입산 목재펠릿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따라 통관 전 생산국의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벌채 및 생산되었음을 의무적으로 입증하

도록 제도화하였지만,
[11]

 전체 공급망이 지속가능한 

것인지를 별도로 증명하도록 실행력이 담보된 제도

는 부족하다. 다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4.7.24.)(법률 제20086호, 2024.1.23., 

일부개정)」 제36조의 5를 통해 신설될 예정인 ‘산림

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평가지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문화함으로써 제도적 실행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12]

(4) 국내 학술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의 활용과 인증을 논의한 선행연구는 이승록&한규

성(2021)이
[13]

 유일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 네 가지 부문별 검토를 토대로 주

요국이 지속가능성 인증을 어떠한 형태로 정책에 투영(投

影)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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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framework of this study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제3장에서 IEA

의 관점을 분석하면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발하게 이용하

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영국, 일본의 

‘지속가능성 인증의 제도화’와 관련된 정책 프레임워크를 

살피되 일부 비판적 담론까지 함께 검토하여 객관성을 추

구하였다. 그리고 국가별 특성과 국내 현황을 요약하여 표

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한 기본 접근 전략

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4장을 통해 본 연구의 결론을 제

시하여 체계성을 갖추었다.

2. 연구방법

2.1 분석 기준과 범위

본 연구의 취지를 고려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국제기구

와 국가를 각각 선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모형은 Fig. 1에 나타냈다.

첫째, 우리나라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한 IEA는 세계적 권위를 지닌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다.
[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IEA를 국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간주하고 관련 보고서와 학술자료 가운데 본 연구가 추구

하는 방향과 직접 연관성 있는 내용, 그리고 권고사항을 중

심으로 참고하였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EU는 2021년 기준 재

생에너지 소비량의 59%가 바이오에너지였으며, 이 가운데 

목질계가 66%를 차지할 만큼 산림자원 기반의 에너지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15]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EU는 

최근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이

하 ‘RED’」 제3차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서 산림바이오

매스에너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지속가능성 증명이 

적용되는 발전설비 용량을 확대하였다.
[16]

 2024년 발표된 

Bioenergy Europe의 정보에 따르더라도 2023년 기준 EU

는 세계 최대의 목재펠릿 생산지역(전세계 생산량의 44%, 

25백만 톤)이면서 소비지역(전세계 소비량의 50%, 30백만 

톤)으로 조사되었다.
[17,18]

 같은 기간 EU에서의 목재펠릿 

주요 소비처는 주거 등 소규모 난방용과 산업용(발전용 포

함)이 각각 18백만 톤과 12 백만 톤이었다.
[17,18]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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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활발한 EU가 정책적으로 지속가능성 인증체계를 어떻

게 구현하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

해 EU RED 개정안과 연계 규정, 자발적 인증(Voluntary 

schemes) 현황, 그리고 평가 프로토콜을 분석하였다.

셋째, 영국의 2022년 기준 총발전량과 재생에너지 발전

량 가운데 바이오매스 비중은 각각 11%와 26.5%로 집계되

었다.
[19]

 총발전량만 놓고 보면 원자력(15%)과 유사한 수준

이다. 영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에 대하여 (1) 저

탄소 연료로서 (2) 운송�발전�산업�주거 부문 등 경제의 다

양한 부문의 탈탄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3) 화석

연료 대비 전과정 GHG 배출이 훨씬 적으며, (4) 타 재생에

너지원 대비 간헐적이지 않아 전력망에 활용 가능하다고 설

명한다.
[19]

 이와 함께 영국에서 운영 중인 바이오매스의 지

속가능성 증명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관해서는 안정적인 정

책환경을 토대로 영국이 국제사회를 선도한다고 강조하는

바,
[20]

 본 연구를 통해 선도 사례로서 영국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발표된 ‘바이오

매스 전략(2023)’과 영국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그리고 영국 

정부에 대한 독립 자문조직인 기후변화위원회(UK Climate 

Change Committee, 이하 ‘UK CCC’)의 자료를 분석하고, 

영국에서 수행된 지속가능성 인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넷째, 일본의 목재 총수요량은 1973년 1억 2,102만 m
3

에서 2009년 6,480만 m
3
까지 급감했으나 2023년 연료재

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다시 7,985만 m
3
 수준을 회

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일본 임야청은 “재생에너지 고정

가격매입제도(Feed-in Tariff, 이하 ‘FIT’) 도입으로 인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 분석

했다.
[21]

 실제 일본의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가운데 FIT에 

의거해 인정된 설비용량은 합계 8,420 MW(1,084건)에 달

했으며 이 가운데 매입이 개시된 도입설비는 5,217 MW 

(667건), 과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에서 FIT로 변경한 이행설비는 1,237 MW(210건)이

었다.
[22]

 여기에 투입되는 연료는 일반목질계3)와 농산물 

유래 산물이 대부분을 구성하였고 간벌재 등의 투입도 점

진적 확산세를 나타냈다.
[23]

 이렇듯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3) 일본의 ‘일반 목질계’범위에는 간벌재 등과 건설자재 폐기물을 제

외한 제재 등 잔재와 기타 유래 증명이 가능한 목재가 포함된다.

활용을 대폭 확대 중인 일본은 2019년부터 경제산업성을 

주관으로 전문가 패널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성 인증 프

로그램과 전과정 평가를 통한 GHG 배출량 등을 FIT와 연

계하는 검토작업에 착수함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의 초석을 강화하였다.
[24]

 특히 지리적으로도 우리나

라와 최인접 국가에 해당하는 일본의 산림바이오매스 지속

가능성 인증 관련 정책 동향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도적 측면에서 일

본의「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기본법」,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업계획수립 가이드라

인(바이오매스 발전)」, 「목재-목재제품의 합법성, 지속가능

성 증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전 이용에 제공하는 목질 

바이오매스의 증명을 위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경제산업성 

소속 지속가능성 워킹그룹 논의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일

본 중의원 회의록을 열람하여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내각의 

인식과 대응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관점

3.1.1 에너지원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과 고려 요소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즉 재조

림을 전제로 더욱 건강하고 유의미한 산림의 성장을 견인

하여 교란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고, 화석연료 공급망 대

비 많은 일자리 수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25]

 다만 증

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탄소중립 목표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속 불가능한 관행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

로 이와 관련한 정책적 접근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

다.
[25,26]

 무엇보다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

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요소-기후 및 토양 

조건�과거의 토지 사용 여건�바이오매스 공급원료 및 토지 

관리 관행�사회경제적 조건 등-를 지속가능성 판단 과정

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생

태계 서비스와 제품의 제공까지 아우르는 ‘토지 기반 시스

템’의 일부라는 점에서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

리되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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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43의 ‘바이오매스 공급망 지속가능성 기준에 관한 우

선순위 인식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경제와 환경 측면에서 

높은 합의 수준을 토대로 GHG 감축과 지역 자원 사용, 그

리고 농촌 지역 활성화가 우선순위라고 인식하였다.
[28]

 이

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영역에 바이오에너지가 위치하기 위

해서는 경제�환경�사회적 요소를 포괄할 수 있는 균형적인 

판단기준과 태도가 요구됨을 함의한다.

3.1.2 지속가능성 인증과 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IEA는 업계 주도의 인증이 개별 프로젝트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과 사용을 보장하고 법률 준수 증명을 목표로 

수행됨으로써 평판 리스크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요구하는 

고객과 투자자들에 의해 장려된다고 설명한다.
[29]

 국가 수

준에서는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도적으로 설정하

고 개별 프로젝트가 이를 충족하도록 접근하되, 제도가 시

장 참여자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며 명확한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29] 

즉 적절한 행정 집행 시스템을 갖춘 정책 영역이 

바이오에너지에 적용되는 지속가능성 인증영역을 뒷받침

해야 한다는 것이다.
[29] 

나아가 IEA는 자발적이고 시장주도적인 인증 자체만으

로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법률이

나 정책, 국제협약 등의 요소를 포괄하는 프레임워크를 구

축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절

차적 지원 도구로서 인증이 기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30]

 서

론에서 언급한 국제기구들의(IEA 포함) 공동성명에 따르

더라도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좋은 거버넌스는 환경�경제�

사회�정치적 요인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를 토대로 식량과 

에너지 안보�생물다양성�토지와 수자원 권리 등을 포함한

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품질과 지속가능성 부문에 공인된 

규범(norms)으로 투자�공정 거래�모니터링과 검증을 촉진

해야 한다는 공동성명 내용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6]

3.1.3 지속가능성 인증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 요소와 접

근 방향

IEA는 지속가능성 인증의 제도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국

가에 따라 공급망�거버넌스�리스크�토지소유권 등이 서로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29] 

국가별 특수성과 

현실에 따라 서로 다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제도의 설정과 운영은 복잡성 측면-

이해관계자의 기대�시장수요�정책�절차적 역동성 등 다양

한 대내외적 요소의 영향�효율성�실효성�비용�주관성�접

근성�평가범위의 합리성�정책효과 발휘까지의 시차�수용

성 등-에서 잠재적인 상충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30]

 

특히 시장과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인

증 간 ‘하향평준화’라는 리스크로 연결되어 지속가능성 자

체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

다.
[30] 
또한 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지속가능성 항목

이 무조건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염두해야 하며, 과

학적 지식의 발전을 고려해 증명 수준을 점진적으로 고도

화해야 한다.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인증은 최신 과학 기반의 

역동적인 프레임워크이자 공급망의 개별 주체에 대한 관리 

방법을 구현한 검증체계라는
[30]

 점에서 정당성이 존재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인증은 바이오매스가 서

로 다른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규모로 활용되고, 서로 다른 

기원과 목표로 각자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파생되는 데이

터를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문서화한다’

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31]

 일련의 과정이라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복잡성과 단순성 사이

에서 이해관계자간 합의로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

다.
[31]

 환경단체(Environmental Group, 이하 ‘EG’)는 기업

이 자신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기업은 

EG가 사업적 상황을 이해하기를 바라므로 연구자들을 연결

점으로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함께 소통할 필요가 있다.
[31]

3.2 유럽연합(EU)

3.2.1 재생에너지 지침을 통한 접근 방향 제시

EU는 RED 제2차 개정안(2018)을 통해 “지속가능한 바

이오매스와 관련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한다는 인증

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EU의 이익과 부합한다”라고 밝

히고 있다.
[32]

 RED 개정안에 따라 EU 회원국은 인증기관

의 운영을 감독하고 준수해야 할 사안을 공지하여 자발적 

인증이 올바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증기관은 

당국의 정보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32]

 회원국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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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재생에너지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럽연합 집

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에 알리도록 

명문화하였으며, EC는 모든 회원국이 규정에 따른 지속가

능성 인증과 GHG 배출 기준에 관한 증거를 인정하도록 정

하였다.
[32] 

RED 제3차 개정(2023)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서 

바이오매스의 지위를 재확인한 EU는 열�전기�냉방을 생

산하는 시설에 공급되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가능성 적

용 기준을 기존 20 MW에서 7.5 MW 이상으로 확대 적용

하였다.
[16]

3.2.2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 기준 준수를 입증

하기 위한 운영과 기준에 관한 이행규정

앞서 언급한 RED 지침과 연계하여 EU는 「산림바이오매

스의 지속가능성 기준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운영과 기준

에 관한 이행규정」을 마련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확과 관

련된 생물성 배출(biogenic emissions)이 정확하게 회계처

리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33]

 이에 

따르면 (1) 국가 단위의 LULUCF(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 산정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2) 파

리협정의 당사국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제출한 국가일 

것, (3) 수확 지역에 적용되는 국가 또는 하위 법률규정으

로 탄소 저장고와 흡수원을 보전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마

련하고 있을 것, (4) LULUCF 배출량이 제거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준 기간 산림 탄소 흡수원이 유지 또는 강화되었

다는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산림탄소 재고와 흡수원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 또

는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존재함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미래지향적 계획과 주기적인 모니터링 정보 

포함).
[33] 

아울러 해당 규정을 통해 EU는 사업자들에게 인증 규칙

에 따라 정확하고 신뢰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책임성

을 부여했으며,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회원국 차원에

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제

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3]

 이외에도 해당 규정은 연료 조

달지역에서 준수해야 하는 수확 관련 평가방법과 LULUCF 

기준 준수 평가 기준, 감사와 검증에 대한 사항 등을 구속

력 있는 조문으로 마련하였다.
[33]

3.2.3 지속가능성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준과 간접 

토지 이용 변화 위험 기준을 검증하는 규칙에 관

한 이행규정

EU는 앞선 3.2.2.항의 규정과 함께 「지속가능성 및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기준과 간접 토지 이용 변화 위험 기준을 

검증하는 규칙에 관한 이행규정」을 추가로 마련하여 자발

적 인증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거버넌스�정보공개�감사 

프로세스와 필요 역량�추적성�토지이용변화�전과정 GHG 

배출량 평가방법�Mass Balance(물질수지) 평가방법�생물

다양성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34]

이 가운데 거버넌스 부문과 처벌규정만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자발적 인증 수행

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토대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능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는 특정 이해관계자 그룹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

도록 견제와 균형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다.
[34]

둘째,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이 정지된 사

업자에 대해서는 정지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가능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다른 자발적 인증도 활용할 수 없도록 조

치하였다. 특히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인증이 철

회되는 경우에는 최소 2년간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다른 자

발적 인증도 제도권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다. 또한 과거에 중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관련 사실을 재인증 

피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4]

3.2.4 지속가능성 인증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토콜

EU는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엄격한 

요인을 고려하거나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국가 수준의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것이 EU가 추

구하는 추적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35]

 

지속가능성 증명과 관련한 자발적 인증과 국가 인증에 대해 

EC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방법론 구현 수준을 평가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2024.5월 기준 15개가 공식 인정).
[35]

EC가 공개한 최신의 지속가능성 인증 평가 프로토콜(RED 

II 2018/2001 연계) 가운데 인증체계 운영에 관한 요건을 일

부 살펴보면 (1) 심사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은 ISO 17065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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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C Voluntary scheme assessment components for 
sustainable fuels and gases summary (including 
biomass as a fuel)

[36]

Directive 2018/2001 Scope and definitions

(Part A)

Sustainability 
and GHG 

emissions saving 
criteria

Article 29
(2~7, 10)

29(2): Soil quality and soil carbon
29(3):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29(4): Conservation of carbon stocks
29(5): Conservation of peatlands
29(6): Sustainability criteria for forest 

biomass - Sustainable harvesting 
(national level)

29(6): Sustainability criteria for forest 
biomass - Sustainable harvesting 
(management plans)

29(7): Sustainability criteria for forest 
biomass - LULUCF criteria (national 
level)

29(7): Sustainability criteria for forest 
biomass - LULUCF criteria 
(management plans)

29(10): Greenhouse gas emissions savings
∙ Calculation of actual emission savings
∙ Emissions from the extraction or 

cultivation of raw materials
∙ Annualised emissions from carbon stock 

changes caused by land-use change
∙ Emissions from processing
∙ Emissions from transport and 

distribution
∙ Emission saving from soil carbon 

accumulation via improved agricultural 
management

∙ Emission saving from carbon capture 
and geological storage

∙ Emission saving from carbon capture 
and replacement

(Part B)
Chain of Custody

Article 30(1~2)

30(1): Use of a mass balance system
30(2): Adjustment of sustainability 

characteristics of consignments after 
processing

(Part C)

Recognition of 
other voluntary 
schemes and 

national schemes

Article 30(6)

30(6): Recognition of other voluntary 
schemes and national schemes

(Part D)

Audit Quality, 
Scheme 

Governance and 
Supervision

Article 30(3, 7, 9)

30(3, 7): Adequate standards of reliability, 
transparency and independent 
auditing 

30(9): Supervision of the operation of 
voluntary schemes, certification 
bodies and economic operators

(Part E)

‘Optional’ 
requirements

Article 25(2), 
26(2), 28(5), 29(1)

25(2): GHG savings of renewable liquid and 
gaseous transport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 and recycled 
carbon fuels

26(2): Low ILUC-risk certification
28(5): Co-processing 
29(1): Exemption for wastes and residues

증을 보유해야 하며, (2) GHG 심사를 위해서는 ISO 14065 

인증을 득해야 한다. 아울러 (3) 인증기관은 심사목표 달성

에 필요한 역량을 고려해 ISO 19011(또는 이와 동등한 기

준)에 따라 심사를 수행할 역량 등을 갖추었는지 증명하도

록 정하고 있다.
[36]

 인증 평가 프로토콜의 주요 내용은 Table 

1과 같은데, EU는 RED II에 규정된 각 조문의 취지를 지속

가능성 인증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핵심 평가항목을 Part A

부터 Part E로 범주화하였고, 이에 맞춘 증명 방법론은 제

3자 인증 운영 주체가 EU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한 신

청 단계에서 상세히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3 영국

3.3.1 영국의 지속가능성 인증 관련 제도

영국에서 운영 중인 지속가능성 제도는 복잡한 바이오매

스 공급망에 대한 추적가능성을 구현한 것이 핵심이다. 바

이오매스를 활용하는 발전소는 EC에서 승인하거나 영국 

정부가 인정하는 제3자 인증을 활용해 사용 연료의 70%에 

대하여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면서 합법적인 목재 수확으로 

마련되었음을 100% 증명해야 한다.
[19]

 발전설비 용량 기준 

50 kW 이하는 지속가능성 증명의 제출 의무당사자가 아니

지만, 50 kW 이상 ~ 1 MW 이하는 연간단위로, 1 MW 이

상은 월간 보고하되 연간 단위에서 충족여부를 별도 보고

하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19]

 다만 최근 영국의 에너지안

보�넷제로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DESNZ)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현행 70% 수

준인 지속가능성 증명 여부를 향후 100%로 확대하는 방향

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

3.3.2 지속가능성 원칙과 관련한 규제 프로세스

영국 정부는 「바이오매스 전략(2023)」
[20]

을 통해 바이오

매스 활용의 네 가지 원칙─지속가능성�공중보건(대기질) 

영향 최소화�바이오매스 사용이 넷제로 목표에 기여하도록 

보장�순환경제 및 자원 효율성─을 제시했다.
[20]

 실무적으

로는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 증명을 위해 네 개의 규제

기관─(1) the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OFGEM (2) Low Carbon Contracts Company, LCCC; 

(3)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RFTO; (4) 

the UK Emissions Trading Scheme, UK ETS─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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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mmary of UK biomass regulatory framework for 
sector-specific schemes

[20]

입하며, 이들은 각각 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enewables 

Obligation, 이하 ‘RO’), 재생에너지 난방 이니셔티브

(Renewables Heat Initiative, RHI), 녹색가스 지원제도

(Green Gas Support Scheme, GGSS), 차액계약 제도

(Contracts for Difference, 이하 ‘CfD’), 수송용 청정연료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RTFO), 그리고 

영국 탄소배출권거래제(UK ETS)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

이오매스 활용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사업자에게 입증하도

록 정하였다(Fig. 2). 이와 함께 관계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출되도록 독립적인 증거감사 시행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0]

3.3.3 지속가능성 원칙의 실현을 위한 인증항목

영국에서 구현된 지속가능성 원칙의 증명 범위는 크게 

토지 기준과 GHG 기준으로 나뉜다.

첫째로 토지 기준부터 살펴보면, 모든 원료가 수확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달됨을 기본원칙으로 지

속가능한 목재 수확─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 습지와 이

탄지 등 탄소 저장량이 많은 토지, 자연보호, 멸종 위기종, 

토양, 수질, 대기질 등 생태계 보호를 고려─에 대한 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토지권(전통적, 법적 

또는 관습적), 노동권(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단체 행동권 

보장, 교육, 최저 근로 연령 등)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20]

둘째는 GHG 기준이다. 바이오매스 사용에 관련한─생

산, 재배, 수확 또는 채취, 운송, 가공 등 일련의 과정을 포

함─전과정 GHG 배출량을 계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 대비 최소한의 GHG 감축을 달

성하기 위하여 임계값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규정

하였다.
[20]

 참고로 고형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에 대한 전과

정 GHG 배출 기준치는 RO(우리나라의 RPS 제도와 유사) 

제도에 따라 2013년 이후 66.7 g CO2e/MJ에서 2020.4월 

이후 55.6 g CO2e/MJ, 2025년 이후 50 g CO2e/MJ로 규

정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준이 강화됨이 특징이다

(CfD 제도에도 동일 적용).
[20] 

이외에도 RO 제도를 통해 지

원받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 연료의 유형, 원료, 원산지, 

생산공정,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CoC(Chain of Custody, 

이하 ‘CoC’) 기록을 증명해야 한다.
[20]

3.3.4 지속가능성 인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영국 정부는 「바이오매스 전략(2023)」을 발표하면서 다

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바이오매스의 지속가

능성 인증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도 함께 언급하였다.
[20]

 

이에 따르면 응답자 대부분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인식되

는 발전원의 대체재로 바이오매스 활용에 찬성했으며, 전

체 응답자의 38%는 현행 지속가능성 기준이 전체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거나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들 응답자 가운데 일부는 더욱 엄격한 기준 혹은 거버넌

스가 오히려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했으며,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 기준과 관련한 국제적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반면 나머지 응

답자의 38%는 현행 지속가능성 기준이 불충분하다는 의견

을 밝혔으나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

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

3.4 일본

3.4.1 일본의 지속가능성 인증 관련 법제도

일본은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기본법」을 마련하여
[37]

 지

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온난화 방지, 흡수원 보전과 강화 차

원에서 바이오매스의 적극적인 역할이 국가 경쟁력 측면에

서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바이오매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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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바이오매스 활성화

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다양한 책무를 열거하였다.4)
[37]

 주

목할 부분은 해당 법령의 제4장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회

의’ 부분인데, 관계기관과 상호 조정을 위한 별도의 회의기

구를 마련하여 바이오매스 활용에 전문 지식을 가진 인원

으로 구성된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전문가 회의’를 운영하

도록 정하였다.
[37] 

개별 부처의 소관법령은 다음과 같다.첫째,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 접근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38]

을 통해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원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전기로 변환하는 발

전의 경우 농수산식품부 등 타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

도록 규정하였다. 동법 시행규칙으로는 발전에 이용되는 바

이오매스 연료의 조달 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유통과

정 및 조달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39]

상기 특별조치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자원에너지청은 

고정가격 매입제도/프리미엄 가격제도(Feed-in-Tariff/ 

Feed-in-Premium, 이하 ‘FIT/FIP’)로 지원받는 바이오

매스 발전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수립 가

이드라인(바이오매스 발전)」으로 규범화하였다.
[40]

 최신 가

이드라인 개정안(2024)에 따르면 1 MW 이상의 발전설비

를 대상으로 전과정 GHG 배출 기준을 도입하고 발전설비

의 인정 시점에 따라 지속가능성 인증과 관련된 차등화된 

경과조치를 설정하였다.
[40]

 아울러 FIT/FIP 제도에 따라 

연료조달에 관한 체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므

로 산림 인증제도와 CoC 인증 등을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현존하는 전과정 GHG 평가 관련 제3자 인증으로 SBP 

(Sustainable Biomass Program)와 GGL(Green Gold 

Label)을 소개하였다.
[40]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도�조

언�개선�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공급망 관련 법

령위반이 지속되면 공급망 재구축 명령도 가능), 가이드라

4)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기본법」에 따른 주요 국가시책 : ① 생산부

터 이용까지 단계별 바이오매스 활용에 필요한 기반 정비, ② 생산

과 유통의 합리화를 통한 사업 창출, ③ 기술 연구개발과 보급, ④ 

인재육성과 확보, ⑤ 이용 촉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 제공�판로개

척�사업활동 원활화�품질 및 안전성 확보�원가절감�바이오매스 

활용에 따른 전력이용 촉진, ⑥ 민간의 자발적 활동 촉진, ⑦ 국제

협력, ⑧ 국내외 정보수집, ⑨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지식의 보

급 등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수립으로 구체화

인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발전사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도

록 정하였다.
[40]

 특징적인 것은 연료안정조달협정 체결과 

유통경로의 추적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는 점,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하여 시점별 전과정 GHG 기

준을 2030년 이전(‘23~29년) 90 g-CO2eq/MJ(화력발전 

대비 50%)에서 2030년 이후 54 g-CO2eq/MJ(화력발전 

대비 70%)로 점차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40]

둘째, 연료의 공급적 측면에서 관련 사항을 제도화한 임

야청의 「목재�목재제품의 합법성, 지속가능성 증명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41]

 (1) 합법성이

란 목재 수확 시 원목이 생산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

령에 비추어 적법절차를 거친 것을 의미하며, (2) 지속가능

성이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뤄지는 산림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그리고 (3) 분별 관리란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이 

입증된 목재와 목재제품이 그렇지 않은 것과 혼입되지 않

도록 관리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단체

는 자발적 행동규범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공표하고 개별 

사업자는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되 객관성을 위해 제3의 기

관 등을 통하여 감사가 이뤄지도록 정하였다.
[41]

일본 임야청은 상기 가이드라인 대비 세부적인 사항을 「발

전 이용에 제공하는 목질 바이오매스의 증명을 위한 가이

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42]

 그 취지를 살펴보면 “FIT/FIP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발전 연료로서 목질계 바이

오매스가 원활하고 질서정연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한 

국내외 공급자 측의 유의사항”이라고 밝혔다.
[42]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림�임업�목재산업 관련 단

체’와 ‘발전용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단체’ 

등은 발전사업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관점

에서 바이오매스의 분별 관리와 서류관리 방침에 대하여 

자율행동규범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2] 

여기서의 

‘단체5)’는 연료공급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정리하여 공

표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역할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의 권한 범위와 관련하여 증명서 허위기재나 인정사업

자로부터 인정 취소신청, 단체의 요구사항 미해소 등의 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자명 등을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2) 이

5) 여기서의 ‘단체’는 일본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인증업무를 수행하

는 단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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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과 회칙 등을 가지고

서 의사결정과 지속적인 업무 집행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야 하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

어야 한다.
[42]

 (3) 이들 단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인증에 관한 요령을 포함한 자율행

동규범, 인증받은 사업자명,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명, 사업

자별 목질계 바이오매스별 취급실적, 그리고 해당 단체가 

공개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내용이다.
[42]

 나아가 ‘자율행동 

규범’에는 관련된 노력(분별관리, 서류관리, 실적보고 및 

공표, 현장조사, 입회검사, 인증취소 등)이 적절하다는 것

을 포함해야 하며 설령 기업이 독자적으로 자율행동규범을 

정할지라도 제3자의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단체 등의 인

정을 얻어 단체가 실시하는 증명 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신

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2]

 이와 함께 사업

자는 임야청 등이 실시하는 현지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사

업자별로 정보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하

였다.
[42]

 요구되는 제출 문서에는 전과정 GHG 배출 파악

을 위하여 원료 형상, 운송 형태(최대 적재량, 운송거리 등)

를 모든 납품 단계에서 기재하도록 하였다.
[42] 

이외에도 다

양한 내용이 해당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있다.

3.4.2 바이오매스 지속가능성 워킹그룹 논의 요지

일본은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은 ‘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

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43]

 이를 근거로 위

원회가 2018년 연료의 안정조달 관점에서 바이오매스 발전

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전문적�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지

속가능성이 확인된 것만을 FIT 지원대상으로 하겠다고 정

하였다.
[43]

 이를 위해 별도의 워킹그룹을 설치�운영하면서 

연도별 중간 정리본을 발표하여 순차적으로 제도에 반영하

고 있다.
[43]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19년에는 워

킹그룹을 설치�운영하여 환경�사회, 노동, 거버넌스, 식량

경합 등의 관점에서 확인 수단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2) 2020년에는 

식량 경합의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으며 (3) 2021년에는 전

과정 GHG 배출량 기준을 제시하였고 (4) 2022년에는 식

량 경합이 없다고 판단된 연료를 구분하고 전과정 GHG 평

가를 포함한 지속가능성의 확인 수단을 정리하였다. 그리

고 (5) 2023년에는 지속가능성 확인과 관련된 경과조치 등

을 논의하였다.
[43]

이러한 워킹그룹 논의 가운데 2023년 발표된「제3차 중

간정리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44]

 이는 EU RED 등

을 참고하여 전과정 GHG 평가 기본값을 결정했기 때문이

다. 이로써 전과정 GHG 감축 기준이 적용되는 일본의 1 

MW 이상 발전소는 설비용량 기준 99.6%가(2022.12월 기

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4]

 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2021년까지 FIT/FIP 인증안건은 전과정 GHG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2022년 이후의 

FIT/FIP 인증안건은 1년 연장을 통해 2023.4월부터 적용

하되 3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되, 경과조치 기간이 종

료하기 전에 지속가능성 취득 보고를 요구하였다.
[44] 

아울

러 자발적 제3자 인증이 일본의 FIT/FIP 제도가 요구하는 

전과정 GHG 기준을 충족하는지, GHG 기본값 확인 체계

가 ISO 17011과 ISO 17065에 부합하는지, 인증의 개별 계

산 확인 체계가 ISO 14065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44] 

이외에도 워킹그룹은 영국의 RO 제도

를 참고하여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을 

안내하였고 발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까지도 세밀

히 검토하였다.
[44]

3.4.3 일본 중의원 회의록을 통한 내각의 인식 

최근 3년간(2022~2024년) 일본 중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측 답변 가운데 지속가능성 인증과 관련한 내용을 주

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화석연료 대체재로서 바이오매스 활용에 대한 정부

의 견해를 묻는 것에 대하여, 정부는 “목질계 바이오

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실

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

용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45]

(2) 수입산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에 적용될 제3자 인

증이 내용적으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여

부에 대하여, 정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

는 제3자 인증은 독립적인 인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3자가 평가하는 구조로서 내용적으로 충분한

지에 대한 검토는 현재로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다”라고 답변하였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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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일본으로 수출된 베트남산 목재펠릿에 대한 인증

의 신뢰성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련 기업을 대

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인증의 정지 이

후에는 지속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연료가 FIT/FIP

에 근거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라

고 답변했다.
[47]

 본 건의 연장선에서 인증의 신뢰성

에 관한 질문에 정부는 “정밀 조사를 통해 만일 연료

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법에 의

거 인증취소를 포함해 엄격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정부가 매우 큰 문제의식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답변

하였다. 또한 정부는 “수입 목질 바이오매스의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지적되면 해당국 정

부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필요에 따라 현지에 가서 법

령위반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라는 절차를 설명

하였다.
[48]

 

(4) 목재칩이나 목재펠릿에 대한 불법 벌채 유래의 것이 

없는지에 대한 중의원 측의 물음에 정부는 “적법성

이 확인되지 아니한 연료가 FIT/FIP에 근거해 발전

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며, 불법

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다.
[49]

상기와 같은 내용을 통해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 재생에

너지로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사용에 관한 일관적인 정

책을 토대로 지속가능성 인증을 적용하여 제도적 고도화를 

추구하는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3.5 비판적 담론 검토

3.5.1 환경단체의 주장과 유럽연합 감, 영국 감사원 보고

서 검토

연구 과정에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와 관련된 지속가

능성 인증제도에 대하여 일부 EG의 비판적 관점을 확인하

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50]

 (1) 지속가능성 인증은 현

장실사보다는 서류심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2) ‘생

산단위’ 수준에서 제한된 기간을 평가하므로 더 넓은 경관 

수준 또는 장기적 수준에서의 영향성 평가는 무시될 가능

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3) 자발적 제3자 인증 운영상 

이해 상충 우려가 존재하며 공개되지 않는 정보에 따른 비

대칭성으로 폐쇄적인 단체운영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4) 

자발적 제3자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하고, (5) EG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발적 제3자 인증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우려가 주요 골자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는 EG가 중심이 되어 방송매체를 통

해 일부 발전사업자의 제3자 지속가능성 인증을 비롯한 연

계 보조금에 대하여 신뢰성 의혹을 제기한 사례가 존재한

다.
[51]

 하지만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지속가능성 인증과 관

련하여 발전사업자 측의 고의적인 허위 보고를 시사하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원받은 보조금에는 영향

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52]

(일본 사례는 본 연구의 Section 

3.4.3의 2022년 중의원 회의록을 참고)

감사원 보고서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 감사원(2016)은
[53]

 

액체 바이오연료 부문에서 시행 중인 지속가능성 인증시스

템에 대하여 (1) 자발적 인증이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토지소유권 분쟁, 강제/아동노동, 열악한 노동 조건, 

건강과 안전 등)과 간접토지이용 변화 정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2) 자발적 인증의 내부 구조가 이

해 상충 리스크를 줄이는지까지 살펴야 하고, (3) 기인정된 

자발적 인증을 대상으로 인정기준을 잘 준수하는지 EC가 

감독하여야 하며, (4) 자발적 인증을 상대로 제기된 이의를 

적절히 처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자발적 인증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함). 다만 이와 같은 지적 대부분은 두 차례의 EU 

RED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소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외에도 영국 감사원 보고서(2023)에 따르면
[19]

 (1) 지

속가능성 인증과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가 발전소 측이 제

공하는 정보와 제3자 인증, 그리고 제한적인 감사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며, (2) 지속가능성 인증제도가 얼마나 효과

적인지 평가가 부족하고, (3) 원거리 공급망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신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 정부는 현행 지속가능성 기

준과 제도는 충분한 확신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비례적인 

접근방식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3.5.2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3자 인증의 신뢰성 논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에 대한 자발적인 제3자 인증은 

국제 수준의 공급망에서 효과적인 도구로서 거버넌스가 취

약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규제를 보완할 수 있지만, 행정

비용이 수반된다는 문제가 있다.
[54]

 아직 많은 국가에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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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institutionalization of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for forest biomass energy in major 
countries (EU, UK, Japan, and South Korea)

Category EU-27 UK Japan S.Korea

(1)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Systems
� � � �

(2) GHG Emission 

Standards
� � � �

(3) Land Management 

& Biodiversity 

Standards

� � � �

(4) Traceability & 

Supply Chain 

Management

� � � �

(5) Linked to subsidy 

programs
� � � �

(6) Governance & 

Regulatory 

Frameworks

� � � �

(7) Social Demand for 

Sustainability
� � � �

(Note) In the case of South Korea, (2) and (3) are partially 

addressed within the K-Taxonomy, while (4), (5), and (6) 

have been partially established through the ‘Unused Forest 

Biomass’ policy system domestically. Socially, there is a demand 

for (7), but compared to major countries, an institutionally 

effective framework for (1) related to forest biomass energy 

has yet to be established.

지 관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충분히 갖

춰진 것도 아니다.
[54] 

영국 정부에 조언하는 독립기구 UK 

CCC는 “어떠한 도구도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현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

진다”라고 언급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54] 

IEA는 “인증

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에 대하여 논의할 때는 인증제도 자체보다는 거시적인 거

버넌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증제도의 복

잡성이 오히려 잠재적인 누수(leakage)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30]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고

조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제3자 지속가능성 인증은 그 활용 

범위가 외교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실제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자발적 제3자 인증 운영 단체들은 러

시아산 목재펠릿 등을 분쟁 목재(Conflict wood)로 규정하

여 인증 활동을 중단 조치함에 따라 관련 교역이 현재까지 

중단된 것이 대표적이다.
[24]

 이는 주요국이 재생에너지로

서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자발적 제3자 인증을 활용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판

단된다.

3.6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지속가능성 인증 구현

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본 접근 전략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방치나 보존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로써 교란(산불, 병해충 등)에 

따른 흡수원 손실위험을 감소시키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수요와 탄소중립 기조, 그리고 국제

적 동향을 종합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체계를 우리나라

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바이오

매스 제조와 바이오에너지 생산 부문에 각각 활동기준�인

정기준�배제기준�보호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주체가 자체

적으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55]

 다

만 해당 제도의 본질적 취지가 녹색금융에 관련된 것이라

는 점에서 무역, 지원제도, 사회경제 영역까지 추적성을 실

무적으로 구현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바, 산림부산물과 같은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국

산 원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 전반에 대하여 높은 수준

의 공급망 추적성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타 부처와의 보조

금 연계, 업무지침을 통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사

업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이 추진

하는 정책적 방향성과 유사한 수준의 매커니즘이 국내에 

일부 구현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국외 유래 산림바이

오매스에 대하여는 지속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인

증이나 행정적 조치가 국내에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

속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한 정책적 체계와 행정적 실행력이 

아직 국내에 구체화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

은 국내 정책적 상황은 Table 2를 통해 주요국과 상대 비교

하였다.

본 연구로 수행된 국내외 정책 동향과 법�제도적 프레임

워크에 대한 다차원적 고찰을 토대로 ‘산림바이오매스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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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속가능성 인증체계’를 우리나라에 구현하고자 도출한 

기본 접근 전략은 아래와 같다.

▪지속가능성 인증의 다면적인 평가를 위한 요소는 크게 

환경�공급망�사회경제�전과정 GHG로 나뉜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1) 환경적 측면에서 기후, 토양, 토지와 

수자원에 대한 관리와 권리, 식량 안보 영향성, 토지이

용변화, 산림관리, 생물다양성 영향성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2) 공급망 측면에서 연료의 유형, 원료, 원산지, 

생산공정, CoC 기록, 운송 형태와 거리, 운송 수단, 관

리를 위한 시스템을 검증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하며, 

(3)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단체

행동권, 교육권, 최저 근로 연령, 근로계약서 등에 대하

여 현지법을 준수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4) 

화석연료 대체재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전과정 GHG 배

출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인증의 핵심은 자발적인 제3자 인증이다. 

시장주도적인 인증으로 개별 프로젝트 수준에 대하여 

평가하되, ISO 기준에 따른 일정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

추어 자체적인 평가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이로써 지속

가능한 연료의 공급과 사용을 보장하고 법률 준수를 증

명하여 평판 리스크와 재생에너지 활용을 증명하는 수

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 EG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로서 제3자 인증 

운영 주체가 직접 소통하여 처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인

증의 신뢰성을 스스로 높여야 한다. 아울러 인증 주체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균형적인 이해관계자 그룹을 

조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인증체계는 국내법 체계에서 추

구하는 지속가능성과 추적가능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자발적 제3자 인증이 평가항목을 적절히 반영하

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

을 만들어 인증 간 하향평준화를 방지해야 한다. 이와 함

께 법률과 이행 규정을 정비하고 전과정 GHG 배출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구속력 있는 배출 한계선을 제시하고 

정보공개 수준을 협의해야 한다(공급망 요인 연계). 그 

이외의 인증항목(환경적,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하여는 

주권국가로서 상대국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가는 제

3자 인증이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적절히 구현했는지 확

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실제 평가는 민간 중심

의 제3자 인증이 수행하기 때문). 또한 국가는 장기적 관

점에서 일관성 있고 명확한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행정 집행 시스템을 통해 자발적 제3자 인증 영역과 기업

의 안정적 투자 여건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인증 평

가 요소들이 최신의 과학적 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

질 전문가 중심의 기술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지속가능성 인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에너지 

부문의 보조금 등 지원제도의 선결 조건으로 자발적인 

제3자 인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적용 설비 기준도 정해

야 한다. 자발적인 제3자 인증 취득은 발전사업자의 책

임하에 이뤄지도록 하고 인증현황은 월간 단위로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 검증받음과 동시에 연간 단위로 별도

의 제3자 감사를 통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질량수지 평가 방법을 공식 도입하여 지

속가능성이 인정된 물량과 그렇지 않은 물량 간의 비중

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발전사업자의 연간 사용량 

대비 일정 비중 이상을 제3자 인증 물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격에 맞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독

려해야 한다. 이후 점진적으로 지속가능성 인증 적용 분

야를 타 목재 산업군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탈탄소 사

회 조성을 선도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인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국가별 여건이 서로 다르다는 것과 복잡성으로 인한 잠

재적 상충관계─이해관계자의 기대치, 시장 수요, 정책, 

절차적 역동성, 다양한 외생변수, 효율성, 실효성, 비

용, 접근성, 평가 범위의 합리성, 정책효과 발휘까지의 

시차, 수용성 등─를 인정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이를 바

라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이해당사자

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복잡

함과 단순함 사이의 최적화를 전문가 중심으로 도모하

여 그 결과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익숙하지 않았

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지속가능성 인증체계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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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내 정책적 

여건에서 이와 관련된 성숙한 논의의 장이 열리길 기대하

며, 본 연구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사회적, 경제적, 기후환경적 맥락에

서 유의미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안보와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산림흡수원의 활

력을 증진하는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다.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는 공급망의 추적가능

성과 지속가능성을 증명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연결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증명 체계와 국가 수준의 

실행전략이 요구된다.

▪자발적 제3자 인증은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인증과 검

증 체계로 구현되는 평가인데, 이는 문서화된 절차적 지

원 도구로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

는 수단이다.

▪정부는 제3자 인증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

여 인증의 하향평준화를 예방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

축 시장 참여자가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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